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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“법원,‘임대사업자 보증금 5% 이상 올려도 돼’... 

정부 해석 뒤집어”보도 관련 설명을 드립니다 

< 관련 보도내용(’21.1.20., 서울경제, 매일경제, 파이낸셜뉴스 등) >

◈ 법원, “임대사업자 보증금 5% 이상 올려도 돼” 정부 해석 뒤집어

ㅇ ’19.10.23 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

사용하면, 갱신되는 계약에는 임대료 증액 상한 5%가 적용된다는

정부해석과 상충되는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나옴

ㅇ 임대료 5억원의 전세 계약 맺은 임대사업자가 재계약 시점에서 3억원

증액을 요구했고, 임차인이 5% 증액만 가능하다고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

임대인의 요구대로 보증금 3억원 인상해 재계약하라는 내용으로 조정 결정

□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, 임대인은 차임과

보증금을 5%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(주택임대차보호법

제6조의3제3항, 제7조).

ㅇ 이는 민간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관계에도 마찬가지로

적용됩니다.

□ 법원의 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, 법원의

조정결정이 사법부의 법리적 해석에 따른 판단이라고 볼 수 없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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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위 기사에서 언급된 조정결정의 내용과 배경, 법리적 근거에 관해서는

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.

□ 따라서 현재시점에서 언론보도와 같이 법원이 정부의 유권해석을

뒤집었다거나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

 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

 민간임대정책과 양국현 사무관(☎ 044-201-4477) 또는 주택정책과 박태진 사무관

(☎ 044-201-417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